
- 1 -

고용노동부
보도반박자료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. 9. 6.(화)

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 장 강검윤 (044-202-8950)

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사무관 남덕현 (044-202-8951)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

확정된 바 없습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9.6.(화), 한국경제(인터넷) “이사회 예산 보고를 중대재해법 예산편성으

로 간주.. 시행령 개정안 윤곽”, 헤럴드경제 “중처법에 경영책임자 

범위 확대 미포함” 등 기사 관련

<한국경제>

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, 막바지 논의 
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
법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

ㅇ 먼저 중대재해법 제4조의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인 ‘안전보건 관계법령’을 
명확히 한다. (생략)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, 광산안전법, 원자력
안전법, 선박안전법, 항공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. 
고용부가 지난 11월 내놨던 중대재해법 해설서와 일치한다. (이하 생략) 

<헤럴드경제>

ㅇ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
입법예고할 계획이다.

ㅇ 고용부는 제5조 안전·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. 여기서 관계 
법령은 ‘산안법 및 동법 시행령’, ‘선박안전법 및 동시행령’, ‘원자력안전법 및 
동시행령’, ‘선원법 및 동시행령’ 등이다. (이하 생략) 

2. 반박 내용

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

세부내용을 검토·마련 중이며, 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

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

     


